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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표ㆍ어음용지 폐기신고서

주식회사 하나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점(부)앞

본인이 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아래 명세의(당좌수표, 가계수표, 약속어음)용지는 본인의 과실로 폐기하여 사용하거나 반환

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신고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만일 본 신고 내용의 일부라도 허위나 착오로 판명 되었을 경우에는 귀행이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

물론 이로 인하여 귀행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변상할 것을 확약합니다.

기 호 및 번 호 수  령  일  자 폐  기  일  자 폐    기    경    위

(계 좌 번 호 :                       -                        -                       )

본      인   성        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   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주        소 :

 

20        년            월           일

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

인감대조

(선 택 항 목)


